
2021년 제11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 [1호 안건: 검단신도시 C2-1-3, 분양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 인천광역시서구청 심의일자 2021. 12. 27.

건축종별 [○] 신축,     [  ] 증축,     [  ] 대수선,     [  ] 기타

건 축 주 성명(법인명) ㈜성문프라자1

대지현황

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

지    번 C2-1-3 관련지번

대지면적 1,717㎡ 용도지역(지구,구역) 일반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
건축물현황

건축면적 1,172.6㎡ 건폐율 68.2935% 층       수 지하5층/지상10층

주 용 도
근린생활시설

업무시설(오피스텔)
구 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물 동수 1동

최고높이 45m 용적률 532.73% 연면적 합계 15,698.92㎡

심의내용

구  분 주요 심의결과

(건    축)분야

○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조건의 이행 조건

○ 지하 각층 램프에 위치한 방화문의 이용 시 피난 동선을 확보할 

수 있도록 주차면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

○ 공개공지 면적 중 건물의 진출입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개공지 

면적에서 제외

○ 지하주차장 전 층 남녀 화장실 설치 요함(변기, 소변기 1개소라도)

○ 1층 오피스텔 주출입구 공간이 협소하므로 개선 필요

○ 1층 근생 주출입구 공간이 협소하므로 개선 필요

○ X5-Y3기둥으로 엘리베이터 인지성 떨어짐으로 기둥계획 재검토

○ 3-9층 X4열 계단 외기와 면한 부분 채광(환기)창설치

○ 단위세대 평면 보일러, 실외기 위치 각 세대에 여부 검토



심의내용

구  분 주요 심의결과

(건    축)분야

○ 지상3층 테라스 공용사용을 위해 복도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출입

문을 신설요함

○ 지상 3~9층 동측 세대 (5, 6, 9, 10호) 엇배치등 출입문 간섭 최

소화 설계반영 요함

○ 지하 5층 발전기실 배기를 위해 D.A측 벽체일부 Open 요함

○ 지하주차장 경사로 코너부 연석 끝부분을 라운딩 처리하여 회전

시 충돌방지설계 반영요함

○ 지상 1층 출입 차단기 근처 바닥 조면처리하여 미끄럼 방지설계 

반영요함

○ 특수구조(6개층 이상 전이층) 건축물로 시공중 건축구조기술서 

관계협력 요함



심의내용

구  분 주요 심의결과

(건    축)분야

○ 지상3층 외부의 지붕 부분(오피스텔 4개로 둘러싸인 부분)의 이

용계획 추가 검토

  - 지붕 부분을 둘러싼 업무시설의 창호는 해당 지붕으로의 직접 

출입이 되지 않도록 1m~1.2m 높이의 단을 두도록 할 것

  -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층 옥상정원의 확장 설치 등 조경 

설치 계획을 검토 바람

  - 해당 지붕의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출입문(점검문)을 복도에 1개소 

이상 설치하고 지붕 부분 업무시설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침입 

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계획할 것

(기    타)분야

○ (26, 건축) 우수처리용 RD를 Y5열에만 추가하였으나, 낙수 공간

인 Y3열~Y4열에도 RD 추가 요망.

○ (40, 구조) 2층 층고를 2M 높혀 배관설치, 단면결손 방지로 반영

하였으나,

  - 2층 층고 2M 상향은 전이보를 설치 위함이며, 전이보는 광폭과 

약 2M 춤이 예상되므로 현재의 층고로는 설비배관 설치가 불가

능함. 또한 3층 오피스텔 각실별 설비배관이 분산 설치로 전이

보 관통, Sleeve 등 단면결손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임. 전이

보구조는 특수구조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전이보의 단면 훼손방지

를 위한 PIT층(약 2.1M) 설치를 필히 반영 요망.

  - 전이보가 반영된 도면상, 상부층 벽체 위치와 무관하게 전이보

를 표기함. 구조계획에 의한 전이보의 올바른 위치와 규격을 반

영 요망.

○ (42, 토목) 지질조사보고서가 제출되고 지하수 위치 확인을 하였

다고 하나, 하향식 탄성파 탐사방식의 지반조사 내용상 지하수위 

확인이 불가함. 주변하천과 인접부지로서, 적정방법으로 지하수

위 확인 후, 건축물 지하층 구조계획 반영과 지하층 굴착시 차수

공법에도 적용 요망.

○ (1, 설비) 지하주차장에 천정형 팬설치로 팬룸이 필요없음으로 

반영하였으나,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천정형 팬 설치가 불가

하며, 많은 배기가스가 발생되는 공간이므로 휀룸 등을 설치하여 

주차장 환경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환기계획을 반영 요망.

심의결과

[ ] 원안 의결    [○] 조건부 의결    [  ] 재검토 의결    [○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
 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
 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

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

 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

 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
         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
